
사법부가 보호하는 것은 무엇인가? 범죄자 보호 말고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장으로 응답하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지난 6일 성범죄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년 6개월 간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명에게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벌어들인 성범죄자다. 

재판부의 송환 거부 근거는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

을 배제하기 어렵"고,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 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범죄의 엄중한 처벌”과 송환불허의 사유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사

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묻는다. 수사로 죄가 밝혀진

다 한들 지금 한국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가능한가? 이미 범죄자금은닉

수사외에는 처벌이 끝난 상태다. 사법부가 나서서 성범죄가 입증된 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라는 면죄부를 주었다. 수사과정에 손정우의 협조는 가능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탈 

성범죄 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우가 한국에서 아동 청소년 보호법과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받은 형량은 고작 1년 6개월이었다. 지난 2015년 판결 당시 손정우가 ‘결혼하여 

부양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5년이상의 형량을 1년 6개월로 감경해 준 것이다. 손정우뿐만 

아니라 그간 사법부는 성범죄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직접 추행’이 아니라는 이유, 초

범이라는 이유, 급기야 외모 콤플렉스까지 선처 사유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감경사유는 자의

적이라는 표현이 걸맞은, 시쳇말로 ‘아무말’이나 다름이 없다. 

사법부는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성찰하라. 성착취물이 산업화되고 사법부

가 그것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사회에서 여성과 아동은 건강할 수 없다. 손정우가 저지른 

범죄와 같은 영유아에 대한 성범죄조차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는 다음 세대를 맞이할 

자격이 없다. 저출산 대책을 논하기 전에 여성과 아동의 인권부터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려는 사람들의 노력에도 그 속도를 더디게 하는 걸림돌이 있다. 성평

등의 흐름에 함께하지는 못할 망정 그 흐름을 막는 사람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사법부, 

성범죄자에게 마이크를 쥐어 주는 언론, 성범죄자에게 화환을 보내는 정치인들이 바로 그 

걸림돌이다. 디지털 성범죄와 범죄자를 보호하는 처벌은 현재진행형의 고통을 방치하고, 보

이지 않는 죽음을 양산하고 있다. 우리는 성폭력과 그것을 용인하는 사회에 더 이상 침묵하

지 않는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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